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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분양계약서(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 각각)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을 할 때마다
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〮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

※ 분양 계약 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 내 용

관련 법령
-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임

납부기한 〮 방법 -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.

전자수입인지 구입처
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00:30~22:00 동안 구입 가능

② 우체국〮은행에서 영업시간 동안 전자수입인지 구입 가능(방문 전 문의 요망)

기재금액 세 액 기재금액 세 액

1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
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
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

※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※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으므로,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온라인 이용방법

※ 오프라인 이용방법

용 도 과세문서종류

인지세 납부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
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

